
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

□ 질의 내용

가.「건축법」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

구조내력이 5% 미만일 경우,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

나. ‘가’ 질의의 구조안전확인이 필요가 없다면, 변경 전‧후 용도에 

따른 건축구조설계하중(KDS 41 10 05) 기본등분포활하중 변경이 

5% 미만일 경우 구조내력을 5% 미만으로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 

□ 검토 의견(‘가 및 나’항목에 대해)

ㅇ「건축법」제19조제7항에서 제1항 및 제2항(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,

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 변경은 제외)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

여는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,

-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*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

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2층 이상,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, 높이 13미터 이상, 처마높이 9미터 이상,
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,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)

ㅇ 다만, 건축구조기준(KDS 41 17 00, 건축물 내진설계기준) 1.9.2(일체증축)

단서에 따르면 증축 시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

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% 미만

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,

-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

내력의 5%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, 별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은 

의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.

ㅇ 또한,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% 미만은 위 항목의 “변경된 소요

강도가 기준 부재 구조내력의 5% 미만”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

으로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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